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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을 통해 한시적인 주파수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간이이용제도에 대한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추후 우리나라 도입 시

고려해 볼 수 있는 관점에 대해 시사해보고 한다.

Ⅰ. 서 론

본논문에서는대규�행사, �간작업및공사등특정시간과특정장소

에서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주파수에 대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주파수

간이이용제도에 관한 국외 사례 조사와 함께 우리나라 도입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대표적인 간이면허 체계 예시로 영국의 PMSE(Program Making and

Special Events)를 들 수 있다. PMSE 주파수 이용권은 방송 제작 및 특

별 이벤트 시 무선마이크, 무전기(Talk Back) 및 라디오·TV 등에 이용

가능한주파수로, 크게 영국전역에서활용가능한무선마이크면허, 48시

간 임시실외고출력기기면허, 고정장소에서의실내장기설치및[출

력활용면허로분류된다. 각각의 체계에따라주파수면허료를부과한다.

유사한 유형으로 VHF, UHF 대역에서일시적주파수이용권을부여하여

무전기를 통한 업무용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Business Radio-Simple

Licences가 있으며, 특정이벤트나위치에서 AM 또는 FM 아날로그라디

오 방송용도로 주파수를 활용하기 위해 28일 이내 단기 면허를 부과하는

RSL(Short-term Restricted Service License)이 있다. 미국의 경우 단기

행사나 이벤트에서 FCC 인증 제품을 10일 이내 운용할 수 있는 Special

Temporary Authority(STA) 제도가 있다. 이러한 간이한 주파수 이용권

부여체계는일시적무선국이용자의주파수장기점유에따른주파수낭

비를 방지하고 규제 밖 무선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나라에서 간이이용 무선국을 이용 제도를 신설하기 위한 수단으로

는 무선국 개설 관점, 주파수 이용권 부여 관점으로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현행전파법에따른무선국개설유형에는허가개설, 신고후

개설, 비신고 개설, 사용승인 개설 제도가 있다. 간이이용 제도를 별도의

무선국 개설 유형으로 신설한다면, 수리를 요하는 무선국 신고 유형보다

더 낮은 규제 강도로 시스템을 동반한 무선국 개설·관리 체계를 고려할

수있다. 현행 허가또는신고무선국개설심사보다더빠르고간편한무

선국 개설을 위해서는 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이다. 간이이용 무선국의 설

치장소, 이용 시간, 출력 등 개설환경이개별무선국보다한정적이며사

전규격화가용이하다는점을고려할때, 시스템기반간이이용무선국개

설·이용 시스템을

설계하면보다빠른무선국개설과사후관리가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무선국 개설이 용이하더라도, 주파수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별도의 고¦이 필요하다. 여기서 두 번 째 방안인

주파수 이용권 부여 체계에서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고¦해 볼 수 있다.

현행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이용권 부여 유형은 할당, 지정, 사용승인의

세가지다. 주파수 할당은특정주파수를이용할 권리를특정인에게부여

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무선국 개설이 가능

하다. 주파수 지정은 허가나 신고로 개설하는 무선국에서 이용할 주파수

를지정하는것이다. 주파수사용승인은안보·외교목적또는국제적·국가

적행사등을위해특정한주파수사용을허용하는것이다. 주파수사용승

인은 할당, 지정과 달리 주파수 이용 권한 획득 후 자체적인 무선국 검사

등을통해무선국개설절차중필요한검증을수행한다. 시설자와무선설

비에 대한 신³를 기반으로 무선국 개설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간이이용

제도신설시, 현행전파법과의정합성을고려한다면주파수이용권한부

여 후 무선국 개설에 대한 심사 절차는 간소화 또는 생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용승인제도의유사한유형으로 간이용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주파수 이용 권한 부여 체계에서 간이이용제도

를신설하기위해서는 적합성평가, 개설조¹ 및기º기»심사등의수단

을통해무선국개설허가·신고 시 필요한심사를 갈음할 수있는방안에

대해 고¦이 필요할 것이다. 기존 사용승인 제도와 마¾가지로 시설자와

무선설비에 대한 신³ 확보가필요하며, 간편한 심사와 다À한이용자 및

무선국 관리를 위한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Ⅲ. 결론

본Â에서 ÃÄ본 Å와 Æ이 현행 무선국 개설 또는 주파수 이용 권한

부여 제도에 정Ç하지 È한 한시적인 주파수 이용 무선국을 관리·규제하

기위해서는제도의개선이필요하다. 또한미래의첨단산업확장에따라

로봇, UAM 등 특정 장소, 특정 시간에서의 무선설비에 대한 실험 또는

임대사업이활성화된다면한시적인주파수이용수요가높아질것으로예

상되며 이에 따라 선제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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